
<별지 제13호>

인가절차의 흐름(제7-32조 관련)

인가절차․기준 등 안내
↓

예비인가

단계

예비인가 신청서

접수 및 공고
←

(필요시)이해관계인의
의견요청 또는 공청회

↓

⇒
예비인가
심사 및 통지

← 서류보완․추가자료제출

(필요시) 평가위원회구성←

← (필요시)실지조사

↓

인가신청전 법적절차(주주총회․공고 등) 확인

↓

인가

단계

인가신청서 접수
↓

인가 신청사실의 공고 ←
(필요시)이해관계인의
의견요청 또는 공청회

⇒ ↓

인가 심사

← 서류보완․추가자료제출

← (필요시) 평가위원회구성

← (필요시) 실지조사
↓

인가 여부결정․통지
↓

↓ 인가 사실의 공고

인가사항 및 인가 후 법적절차의 이행


